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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는 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 실태 알린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하라.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는 2021. 5. 21. 노동조합

간부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해당 노조 간부이자 여성근로자가 2021.

4. 30. 회사와 협의 없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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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의 화장실 이용 실태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여 가맹점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다.

그러나 파리바게뜨전체고용인원의 80%에달하는여성노동자가많은업무량과높은

노동강도 그리고 화장실 자체가 매장에 없어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문제는

민주노총이 2021. 3. 발간한 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에 관한실태조사보고서를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노동조합 간부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성노동자의

화장실 이용 문제는 근로조건의 하나이자, 여성노동자 건강권의 문제이며, 기본적

인권의 문제이다. 여성노동자 스스로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 먹거나 마시는 것

자체를 스스로 통제할 수밖에 없고,노후된건물매장의경우위생문제와불안감으로

인해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는 경우가 허다하며, 심지어 화장실을 가지 못해 겪는

여성질환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갖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날것을감수하며

모욕을 견뎌야 하는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는 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 실태 알린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

징계를 즉시 철회하라.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및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가

여성노동자의 화장실 이용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에 즉시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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